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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통계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통계작성 기획

1. 통계명 :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승인번호 제120007호)

2.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위탁기관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산업정책실)

3. 법적근거

 
 

관련법령 내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
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실태 및 통계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ㆍ기능별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
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
탁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6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
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
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통계

통계법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4. 통계작성방법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

조사의 기초자료를 통해 특수목적분류(정보통신기술산업)를 토대로 사업체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의 통계 작성

    * 5년마다 통합조사인 통계청 경제총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통계 작성

5.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주기 : 매년
   ○ 공표주기 : 매년(8월말)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통계작성 기획

   ○ 분류변경(통계청 특수목적분류), 기초통계 자료의 조사표 변경 유무 및 기초통계에 대
한 자료 수집 일정 확인하여 통계 작성 기획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 등

□ 자료 수집

   ○ 통계청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통해 자료 신청 및 수집, ICT실태조사 공표
일정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해외 주요국 통계 수집(OECD STAN)  

□ 가공단계

   ○ 자료수집 완료 후, 각 통계별 공표 자료와의 차이 검토
   ○ 특수산업 분류인 정보통신기술산업 범위로 재가공 후 9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가공

및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규모별 통계 가공

□ 오류분석 및 보고서 작성/공표

   ○ 최종 가공된 자료의 통계값 2차 오류 검수 후 보고서 작성, KOSIS 전송 및 공표
<2022년 주요 일정 표>

추진시기 내용 비고

‘22.3월 통계 작성계획(추진일정 등) 수립 

‘22.6~7월 자료수집 및 검수
경제총조사로 인한 
자료수집 일정 지연

‘22.8월 자료 재가공 및 보고서 작성

‘22.9월 통계보고서 발간 및 KOSIS 전송 



7. 통계연혁

□ 작성 배경

   ○ 1990년대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1997년 OECD에서 정보통신기술산업

(ICT)에 대한 산업분류 지정, 국내에서도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1998년 통계청과
舊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제1회 정보통신산업통계 작성, 정부 정책 및 기업 기초자료
로 활용, 1999년 3월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 통계의 변경 및 개편 이력

   ○ 통계 작성기관 변동 현황
    - 2003년 1월 :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로 통계명 변경
    - 2003년 12월 : 통계작성기관 변경(통계청 → 舊정보통신부)
    - 2008년 3월 : 통계작성기관 변경(舊정보통신부 → 舊지식경제부)
    - 2013년 5월 : 통계작성기관 변경(舊지식경제부 → 舊미래창조과학부)
    - 2017년 5월 : 통계작성기관 변경(舊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분류체계 개편 이력
    - 2009년 12월 : OECD 과학기술산업위원회(STI Committee)의 ICT OECD 개편 및 8차

산업분류 재개정에 따라 분류 개편

    - 2018년 12월 : 2017년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분류가 고시‧시행됨에 따
라, 영향을 받는 특수분류 부문에 전면적인 개정 작업의 필요성으로 재개정

 
8. 통계 작성목적 및 이용

□ 작성 목적

   ○ 정보통신기술산업(ICT) 부문의 구조와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내 정보통

신기술산업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또한 OECD ICT산
업 범위와 같은 조건으로 작성하여 국가간 비교 자료로 활용

    * 정보통신기술산업 개념 : OECD MIE(Measuring the Information Economy)는 ICT를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처리 및 통신, 전송·표시(display)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 생산물을 산출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

□ 주요 이용자 및 활용분야

   ○ (정부기관) 정보통신기술산업에 대한 국내 구조 및 현황 분석, 타산업과의 비교 지표 및
정책 기초자료 등에 활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경제·산업 분석, 보고서 및 연구자료 등에 활용



□ 이용자 의견수렴

   ○ (전문가 회의) 정보통신기술산업 통계의 주요 국가별 산업구조 현황 파악 필요(‘18.7.5)
   -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가별 정보통신산업 비교자료 수록
   ○ OECD 정보경제측정지침에 근거하여 빠져있는 부분과 ICT통합분류체계와의 반영을

위해 통계청 특수목적분류 재개정 요청 및 개정

   - (대상기관)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관련 단체협회 등을 중심으로 약 160개 기관을 대
상으로 의견조회(통계청)

   - (검토결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과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부문은

ICT특수분류 부문에서 포함하여 개정함

<검토 근거>

▪ (통계법 제22조) 국제분류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함

▪ (국제기구 권고) UNSD ISIC 지침서 및 OECD MIE 지침서는 ICT 산업분류에 게임소프트
웨어 및 웹포털 부문을 ICT 산업(sector definition)으로 명시함

 ① (ISIC 지침서) ISIC 4.0 지침서(2008년)는 ICT 산업분류 범위를 OECD MIE 지침서와 동
일한 구성으로 명시함

 ② (OECD MIE 지침서) ICT 산업분류(sector)와 ICT 생산물(product)분류를 권고하고 있으
며, 국내 ICT 특수분류는 ICT 산업분류 기준임 

  * (UNESCO 문화통계지침서) 게임소프트웨어 및 웹포털 부문을 문화산업으로 포함 ⇨ 향
후 국내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개정과정에서 별도 반영함

▪ (분류 활용기관) ICT 특수분류는 과기부, 통계청, 한국은행, 지자체 등에서 국가통계 작성
과정에 주로 활용 중 



Ⅱ. 통계설계

1. 통계작성 항목

□ 통계작성 항목 포괄범위 및 기준시점

   ○ 통계작성대상은 특수목적분류인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종사자수 10인 이상), 서비스업은(종사자수 1인이상)을 대상으로 작성 항목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매출액) 등을 작성

< 통계작성 항목>

통계작성 항목 분류체계별

제조업

사업체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종사자수 0 0 0

연간급여액 0 0 0

출하액 0 0 0

부가가치 0 0 0

유형자산투자액 0 0 0

생산액 0 0 0

주요생산비 0 0 0

서비스업

사업체수 0 0 0

종사자수 0 0 0

연간급여액 0 0 0

매출액 0 0 0

영업비용 0 0 0

휴무일수별 사업체수 0 0 0

특허보유현황 0 0 0

장비보유현황 0 0 0

직능별 종사자 현황 0 0 0

공통
출하액 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0 0 0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0 0 0

  
□ 자료의 시의성 및 수집가능성

   ○ 통계자료는 지정승인통계인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를 이용,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을 통
해 로우데이터 원활히 확보됨

   ○ 다만 통계작성 기준시점으로부터 결과값 및 로우데이터 제공시점까지 시간이 소요되

어 시의성은 다소 떨어짐(통계작성 기준년도 익익년 8월 공표)



2. 수집자료의 포괄성 및 타당성

□ 자료의 포괄성 : 국내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하기 위해, 수집자

료의 포괄범위를 감안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

   ○ 광업·제조업조사
   - 종사자수 10인 이상 모든 사업체 기준 전수조사, 작성기준 1년, 정보통신기술산업 제

조업 분야 자료를 활용

   ○ 도소매업조사
   - 종사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기준 표본조사, 작성기준 1년, 정보통신기술산업 도소

매업 분야 자료를 활용

   ○ 서비스업조사
   - 종사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기준 표본조사, 작성기준 1년, 정보통신기술산업 수

리업,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업업 분야 자료를 활용
   ○ ICT실태조사
   - 종사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기준 전수조사, 작성기준 1년, 정보통신기술산업 전기

통신업 분야 자료를 활용

□ 기초자료의 타당성 : 국가승인통계(지정통계)로서 전수조사,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표본설계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상이 적절하게 선정됨

   ○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실태조사는 전수조사 자료
   ○ 통계청의 서비스업, 도소매업조사
   - 전수조사 : 시도 및 업종별 모집단 사업체수가 10개 이하인 업종
   - 표본설계방법 : 층화계통추출
   - 전수층 : 종사자수 50인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 이상 사업체
   - 표본층 : 종사자 규모별로 층화하여 층별 표본수 만큼 계통추출
   - 조사대상 규모 : 약 200천개 규모   

□ 기초자료의 신뢰성 : 자료를 통계작성에 활용하기에 앞서 다양한 참고자료를 이용

하여 실제 산업 경제 현황과 부합하는지를 검토 및 로우데이타와의 메타데이타 값

오류 점검 등

   ○ 정보통신산업의 동향 및 이슈, 수출입현황, 주요 기업의 IR 및 공시데이터를 모니터링
한 결과와 투입 자료가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

   ○ 통계청 조사의 검토과정
   - 조사항목 누락, 착오기입, 관련 항목 간 정합성 등에 대해 다단계 검토(현장조사 → 조

사원 및 조사원관리자 검토 → 전산내검 → 종합내검)



□ 자료의 문제점 및 한계점

   ○ 기초투입자료가 5년마다 통합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와 일부 항목 불일치하여, 항목의
통계 시계열 유지에 어려움 존재

   ○ 제조업의 경우 조사대상이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로 서비스업 조사와 불일치

3. 주요 개념 및 용어

□ 종사자수

   ○ 조사기준일 현재 임금․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보수를 받고 그 사업체에 고용

되어 있는 피고용자와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합계를 말함. 여기에는 상용․임
시․일용 종사자뿐만 아니라 병가자, 사고로 인한 단기 휴가자 및 파업 중인 자도 포함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 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의 가족(동업 종사
자 포함)이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정규 작업(경영)시간의 1/3이상을 사무, 생산, 도소
매, 서비스 업무 등에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함

   - 생산직 종사자(정보통신기기제조업) :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조업에 있어

서는 제조, 가공, 검사, 조작, 포장, 입고, 출하, 보수, 생산공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사무 및 기타 종사자(정보통신기기제조업) : 생산종사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
며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후선에서 기술적,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임원도 여기에 포함

   - 상용(상시) 종사자(유통업, 서비스업) : 고용주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
을 맺고 정상 영업시간의 1/3이상 근무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자도 여기에 포함

   - 일용 종사자(유통업, 서비스업) : 고용주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었거나
일일로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 연인원이 아닌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자사수를 말함

   - 파견된 종사자 : 타사업체(인력공급회사)에서 파견된 종사자가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근
무하고 있는 자

□ 출하액(매출액)

   ○ 1년간의 제품 출하액, 부산물․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수리수입액의 합
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에 대한 미수금도 포함

   - 제품 출하액 :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
급하여 위탁 제조한 완제품의 1년간 판매액을 의미



   - 부산물‧폐품 판매액 :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폐품, 불합격품(불량품)의 판
매에 의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것은 제외

   -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 제조업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 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임가공 수입액을 말하며, 비제조업체(도‧소
매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타 산업체로부터의 수탁은 자가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
여 제품 출하액에 포함

   - 수리 수입액 :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서 받았거나 받아야

할 수입액을 말함

□ 급여액

   ○ 1년간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현금과 현물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

을 말하며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다. 퇴직금과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

에 대한 제급여액과 조사기준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되었던 것을 조사기준년 중에 지

급한 것은 제외하였으나, 조사기준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미지급된 것은 포함
   ○ 급여액은 세금, 기여금, 저금, 노동조합비 등 피고용자 부담금을 사업자가 공제하기 이전

의 총액을 말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은 지급한 현물이 자가 생산품인 경우에는 지급한

시점의 공장인도판매가격으로 평가하고 구입품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격으로 환산 평가

□ 생산액(제조업)

   ○ 출하액(제품 출하액, 부산물․폐품,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의 합계)에서 재
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함

□ 부가가치(제조업)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센서스 부가가치 기준 적용) 
   - 생산액-직접생산비(원재료비 + 연료비 + 전력비 + 용수비 + 외주가공비 + 수리유지비)

□ 유형자산(제조업)

   ○ 유형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구, 
비품, 차량, 운반구 및 선박 등을 말함

   - 토지 : 공장 및 사무소의 부지, 사택부지, 건물예정지, 운동장 등을 말하며 이들을 위

한 토지개량비도 포함한다.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는 여기에서 제외
   - 건물 :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 냉방장치, 조명, 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함

   - 구축물 :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 수조『탱크』, 조선대, 송유관, 우물, 정원 등을 포함
   - 기계장치․용광로․요 :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의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과 요로 등을 포함



   - 선박, 차량 운반구 :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 화물선, 유조선 등의
해상운반구를 말함

   - 기타 (공구․기구․비품) : 1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을 말함
   - 건설 중인 자산 : 유형고정자산(건물신축, 기계설비 등)의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하여 지

출된 경비로서 완성 또는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함

4. 적용 분류체계

□ 분류 개요

   ○ 국내 정보통신기술산업(ICT) 분류는 통계청 특수분류로 OECD 정보경제측정지침(MIE, 
Measuring the Information Economy)에 근거하고 국내 산업환경을 반영하여 2018년에
제3차 개정한 분류체계를 운영 중 
▪ (OECD ICT 분류) UN ISIC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제정(1998년, ISIC 3.0), 1차 개정

(2002년, ISIC 3.1), 2차 개정(2007년, ISIC 4.0)을 실시함

▪ (국내 ICT 분류) OECD ICT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제정(2000년), 1차 개정(2003년), 
2차 개정(2009년), 3차 개정(2018년)을 실시함

   ○ (ICT 개념) MIE는 ICT를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처리 및 통신, 전송·표시(display)하
는데 주로 사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 생산물을 산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함

   ○ (정보경제분류) MIE는 정보경제분류를 ISIC 4.0 기준으로 ICT 분류와 콘텐츠미디어

(Content Media)분류로 중복없이 양분한 체계를 권고함

   - (ICT 분류) ICT 관련 제조업·도매업·수리업과 함께 정보통신업 중 소프트웨어·통
신·프로그래밍·SI·자료처리 및 포털산업으로 구성함

   - (콘텐츠미디어 분류) 정보통신업 중 출판·기록물 제작·방송·기타 정보서비스업으로

구성함

OECD ICT 분류 OECD 콘텐츠미디어 분류

▪ 컴퓨터·전자·광학 제품 제조업 -

▪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도매업
▪ 가전제품·통신장비·관련 부품 도매업 

-

▪ 컴퓨터·주변장치·통신장비 수리업 -

▪ 소프트웨어 출판업(5820)
▪ 전기통신업(6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관련 서비스업(631)

▪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업(60)
▪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



□ 분류체계 
   ○ 대분류(2개), 중분류(6개), 소분류(13개), 세분류(51개)로 이루어져 있음

ICT 분류코드 분류항목명 KSIC 분류코드
1 ICT 제조업
11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
111 　　반도체 제조업
1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1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1113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111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129
112 　　표시장치 제조업
112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112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112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113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13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1
113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113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113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119 　　전자부품 제조업
11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1
11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2
11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3
11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4
11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5
11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12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2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201 　　　　컴퓨터 제조업 26310
1202 　　　　기억장치 제조업 26321
1203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2
1204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3
120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329
13  통신, 방송장비 및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131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131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1312 　　　　방송장비 제조업 26421
1313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2
131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132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321 　　　　텔레비전 제조업 26511
1322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
1323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1
13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9
14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4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4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2 서비스업
21  장비 및 부품 도매업
210 　장비 및 부품 도매업



5. 통계개편의 적절성

□ 분류체계 개편

   ○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는 그동안 3차례의 분류체계를 개편
   -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는 국제산업분류기준 개편 및 국내 KSIC산업 재개정과 OECD 

ICT범위 변경에 따라 개편
   ○ (1차 개정) OECD ICT 산업범위 변경에 따른 분류 개편
   - 2003년 2월 1차 개정
   ○ (2차 개정) 2007년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동분류를 기준으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작성된 특수분류 개정

   - 2009.3월 : 관련기관(지식경제부 등 관련 통계작성기관) 수요조사
   - 2009.5월 : 1차 전문가 회의 개최(지식경제부 등 8개기관)
   - 2009.10월 : 2차 전문가 회의 개최(지식경제부 등 5개 기관)
   - 2009.10월 :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겸수렴
   - 2009.10월 : 최종(안) 작성

ICT 분류코드 분류항목명 KSIC 분류코드
210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6510
2102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46522
22  통신,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221 　전기통신업
2211 　　　　유선통신업 61210
2212 　　　　무선통신업, 위성통신업 61220
2213 　　　　통신 재판매업 61291
221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61299
222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222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222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2223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19
2224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2225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22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2227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2228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22
222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223   정보서비스업
2231 　　　　자료 처리업 63111
223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2
2233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224   수리업
2241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95110
2242 　　　　통신장비 수리업 95120



< 2차개정안 주요 내용>

   ① 분류의 완결성 측면에서 특수분류 내의 대분류(제조업, 서비스업)를 부호화
변경 전 변경 후

분류기호 KSIC 항목명 분류기호 KSIC 항목명

제조업 1 제조업

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1-1-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1-1 30011 컴퓨터 제조업 1-1-3-1 26310 컴퓨터 제조업

： ： ： ： ： ：

서비스업 2 서비스업

1 재화관련 서비스업 2-1 재화관련 서비스업

1-1 도매업 2-1-1 도매업

1-1-1 51891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2-1-1-1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② OECD 기준변경으로 인한 추가
산업분류 항목명 비고

69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유선통신장비, 방송장비, 이동전화기, 기타 무
선통신장비를 주로 임대하는 사업체로 한정95122 통신장비 수리업

   ③ OECD 기준변경으로 인한 삭제
산업분류 항목명 비고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범용성 제품이 대부분이므로 삭제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OECD 정보통신기술분류에서는 컴퓨터를 제
외한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외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OECD 정보통신기술분류에서는 “콘텐츠미디
어” 부문으로 분류

60100 라디오 방송업

OECD 정보통신기술분류에서는 방송편성 및 
제작, 각종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시설을 통하
여 송출하는 활동을 “콘텐츠미디어” 부문으
로 분류 (Programming and broadcasting 
activities)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3차 개정) 2017년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분류가 고시·시행됨에 따
라, 영향을 받는 특수분류 부문에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필요

   - 2009년 ICT 특수분류 제2차 개정 이후 2011년 OECD가 정보경제 측정을 위해

권고한 지침서(MIE) 변경 내용에 대한 국내 반영 필요

< 3차 개정안 주요 내용>

   ① KSIC 개정결과 반영
     ‧ (분류 세분) KSIC에서 세분한 전자집적회로·기타 반도체 소자·표시장

치·PCB 등은 세분하여 반영
 

     

ICT 2차 분류 ICT 3차 개정분류

▪전자부품 제조업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전자집적회로(IC) 제조업 ▪메모리용 IC 제조업   ▪비메모리용 및 기타 IC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

조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분류 통합) KSIC에서 통합한 전자관·전자접속카드 제조업, 무선통신업·위
성통신업 등은 통합하여 반영

 

    

ICT 2차 분류 ICT 3차 개정분류

▪전자관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무선통신업       ▪위성통신업 ▪무선 및 위성통신업

     ‧ (명칭 변경) KSIC에서 변경한 액정표시장치, 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방송
장비 및 부품 도매업 등은 명칭 변경하여 반영

    

ICT 2차 분류 ICT 3차 개정분류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재화 관련 서비스업 ▪장비 및 부품 도매업

▪도매업 ▪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무형적 성격의 서비스업 ▪통신,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② MIE 지침서 권고내용 반영
     ‧ (분류 신설) MIE에서 권고하고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 도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업 부문 등은 MIE ICT 분류와 연계된 ISIC 4.0 포괄범위(해설, 예시 등)를
고려하여 신설 반영함

      ․유선 및 모바일 온라인 게임 등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등도 신설하여 반영함

   

ICT 2차 분류 ICT 3차 개정분류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전자저항기 제조업

▪도매업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도매업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전자부품 도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
합 및 관리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분류 삭제) MIE 지침서 권고에 따라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기타 산

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부문은 삭제 처리함

   

ICT 2차 분류 ICT 3차 개정분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삭제)

     ‧ (범위 변경) MIE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리업 포괄범위에 맞춰 조정하여 반영, 사무용
기기 수리업은 ICT 특수분류에서 제외

   
 구분 ICT 3차 개정분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③ 분류 코드체계 변경
     ‧ 운용 중인 KSIC 및 나머지 특수분류 코드체계 표기방법과 분류 세분 영향 등

을 감안하여 중간 표시기호(-) 없는 4자리 아라비아 숫자체계로 변경

   

ICT 분류코드 ICT 분류코드 명칭
2차 3차 2차 3차

1  1 제조업 제조업

1-0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

1-0-1 111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1-0-1-1 11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0-1-9 111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Ⅲ. 자료수집

1. 수집자료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목록

자료명 작성주기 작성대상(기관) 작성형태 입수시기

광업제조업조사 매년 통계청 조사
익년 4월

* 마지막 통계 

DATA시점

서비스업조사 매년 통계청 조사

도소매업조사 매년 통계청 조사

ICT실태조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가공

□ 통계 작성목적 부합 여부 및 한계점 : 국내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

함하기 위해, 수집자료의 포괄범위를 감안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

   ○ 광업·제조업조사
   - 종사자수 10인 이상 모든 사업체 기준 전수조사, 작성기준 1년, 정보통신기술산업 제

조업 분야 자료를 활용

   ○ 도소매업조사
   - 종사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기준 표본조사, 작성기준 1년, 정보통신기술산업 도소

매업 분야 자료를 활용

   ○ 서비스업조사
   - 종사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기준 표본조사, 작성기준 1년, 정보통신기술산업 수리

업,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업업 분야 자료를 활용
   ○ ICT실태조사
   - 종사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기준 전수조사, 작성기준 1년, 정보통신기술산업 전기

통신업 분야 자료를 활용

   ○ 기초투입자료가 5년마다 통합실시하는 경제총조사와 일부 항목 불일치 하여, 항목의
통계 시계열 유지에 어려움 존재

   -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자료로 서비스업과는 불일치

□ 유사통계

   ○ OECD에서는 중분류 수준으로 국가별 자료를 수집하며, 일부 국가는 연도값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여 발표함



2. 자료수집체계

□ 자료수집과정 및 방법

자료명 자료수집 방법

광업제조업조사
▪국가통계포털에서 다운로드

▪MDIS시스템으로 로우데이타 요청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ICT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에서 다운로드

▪ICT통계 시행계획에 따른 자료 협조요청

   *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

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집자료 처리

□ 수집자료의 처리

   ○ (1차검증) 수집된 자료들의 1차 비교분석 가능한 통계값(국가통계포털 등)과 비교하여
수치 점검

   - 이상 유무 확인 후, 이상이 있을 시 통계값 담당자(통계청 등)에 확인 후 조치
   ○ (자료처리) 정보통신기술산업 분류체계에 맞춰 통계 작성에 활용
   - KSIC-기술산업분류 코드 매칭 후 항목별 자료 분석
   ○ (2차검증) 정보통신기술산업 분류별 하위 합계값 등 2차 검증을 통한 내검, 정합성 검

증을 통해 통계오류 검증



Ⅳ. 통계처리 및 분석

1. 통계작성 결과

□ 수집자료는 자료 내검을 거치고 정보통신기술산업 분류기준에 따라 코드별로 분류

한 후 아래와 같이 통계표를 작성함

   ○ 정보통신기술산업 제조업(대분류)
   - 광업제조업조사를 활용하여 세분류기준으로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 9개 주요 항목의

통계를 산출하고, 기업규모별, 출하액 규모별 세부 통계표 산출
   ○ 정보통신기술산업 서비스업(대분류)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를 활용하여 세분류 기준으로 사업체수, 종사자수, 영업비용 및

주요 항목, 특성항목을 기준으로 서비스업 중 소프트웨어 분야, 정보서비스업, 수리업
등 세부 통계표 산출

   - 도소매업조사를 활용하여 세분류 중 정보통신기술산업 도매업 분야의 주요항목 및 세

부 통계표 산출

   - ICT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전기통신업 분야의 주요항목 및 세부 통
계 통계표 산출

□ 주요통계목록

< 통계작성 항목>

통계작성 항목 분류체계별

제조업

사업체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종사자수 0 0 0
연간급여액 0 0 0
출하액 0 0 0
부가가치 0 0 0
유형자산투자액 0 0 0
생산액 0 0 0
주요생산비 0 0 0

서비스업

사업체수 0 0 0
종사자수 0 0 0
연간급여액 0 0 0
매출액 0 0 0
영업비용 0 0 0
휴무일수별 사업체수 0 0 0
특허보유현황 0 0 0
장비보유현황 0 0 0
직능별 종사자 현황 0 0 0

공통
출하액 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0 0 0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0 0 0



Ⅴ.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분류 수준)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는 대분류(2개), 중분류(6개), 소분류(13개), 세분류

(51개)로 이루어짐

< 분류 수준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ICT 제조업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표시장치 제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전자저항기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통신, 방송장비 및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서비스업
장비 및 부품 도매업 장비 및 부품 도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 소프트웨어 전기통신업 유선통신업



□ 주요통계표

< 연도별 정보통신기술산업 사업체 수 (2017-2019) >
(단위 : 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정보서비스업

무선통신업, 위성통신업

통신 재판매업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자료 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정보통신기술산업 전체 45,180 45,485        46,453 

ICT 제조업 3,621 3,505          3,428 

  　반도체 제조업 362 365           367 

  　표시장치 제조업 223 213          199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035 995          911 

  　전자부품 제조업 500 494          519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1 254          249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960 925          933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75 255          247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5 4             3 

ICT 서비스업 41,559 41,980        43,025 

  　장비 및 부품 도매업 10,338 9,970         9,754 

   　장비 및 부품 도매업 10,338 9,970         9,754 

  　통신,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업 31,221 32,010         33,271 

     전기통신업 1,694 1,533         1,403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21,421 22,409         23,693 

     정보서비스업 1,909 1,862          1,829 

     수리업 6,197 6,206          6,346 



< 연도별 정보통신기술산업 종사자 수 (2017-2019) >
(단위 : 명)

< 연도별 정보통신기술산업 출하액(매출액) (2017-2019) >
(단위 : 억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정보통신기술산업 전체 817,740 824,939        823,406 

ICT 제조업 369,575 359,932        346,186 

  　반도체 제조업 118,846 125,334        129,386 

  　표시장치 제조업 76,454 71,951         65,077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55,139 54,796         50,482 

  　전자부품 제조업 33,332 28,140         24,20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8,877 8,775           8,059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58,669 53,788         57,881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8,106 16,947         10,912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52 201             188 

ICT 서비스업 448,165 465,007        477,220 

  　장비 및 부품 도매업 57,220 58,077         58,975 

   　도매업 57,220 58,077         58,975 

  　통신,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업 390,945 406,930        418,245 

     전기통신업 44,710 43,784         42,244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304,081 320,694        333,028 

     정보서비스업 27,533 28,135         27,821 

     수리업 14,621 14,317         15,152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정보통신기술산업 전체 4,151,591 4,333,243      4,209,133 

ICT 제조업 2,637,914 2,737,139      2,540,487 

  　반도체 제조업 1,188,840 1,395,546      1,293,909 

  　표시장치 제조업 656,399 604,915        566,96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39,926 130,858        130,898 

  　전자부품 제조업 86,262 82,989         68,417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9,459 29,634         29,140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454,849 413,680        375,759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81,956 79,364         75,275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23 153             129 

ICT 서비스업 1,513,677 1,596,104      1,668,645 

  　장비 및 부품 도매업 345,651 393,934        414,412 

   　도매업 345,651 393,934        414,412 

  　통신,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업 1,168,026 1,202,170      1,254,233 

     전기통신업 401,484 392,461        386,220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76,225 714,568        765,231 

     정보서비스업 71,424 75,730         82,575 

     수리업 18,893 19,411         20,207 



< 주요국 ICT 산업 비중 (2016-2018) >
(단위 : 백만 US$, %)

  ※ OECD STAN(2021.8월)

  ※ 각국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미국 달러로 환산

□ 통계표 이용 시 유의사항

   ○ 세목과 합계의 불일치
   -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 (...) 기업정보확인 가능한 사업체수(2개미만) 값 표시
   ○ 제조업의 경우는 종사자수 10인 이상 기준의 대상, 사업체수 통계활용시 유의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통계작성 기준시점

   ○ 통계 투입자료의 조사기준인 매년(1월1일~12월31일)말 기준으로 통계값이 공표되는

익년 12월, 익익년 3월 이후 통계를 작성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미국

총생산 31,510,624 33,099,942 35,851,057

   ICT산업 1,674,049 1,707,106 1,917,480

(비중) (5.3) (5.2) (5.3)

일본

총생산 9,144,636 9,147,241 9,440,203

   ICT산업 567,001 562,915 583,190

(비중) (6.2) (6.2) (6.2)

독일

총생산 6,341,530 6,765,856 7,309,779

   ICT산업 312,405 331,921 379,391

(비중) (4.9) (4.9) (5.2)

영국

총생산 4,540,168 4,589,614 4,973,362

   ICT산업 214,674 220,017 238,413

(비중) (4.7) (4.8) (4.8)

프랑스

총생산 4.305.927 4.562.723 4,917,806

   ICT산업 184,929 198,628 218,744

(비중) (4.3) (4.4) (4.4)

멕시코

총생산 1,801,591 1,964,925 2,069,057

   ICT산업 102,441 110,929 112,910

(비중) (5.7) (5.6) (5.5)

한국

총생산 3,280,913 3,575,042 3,789,966

   ICT산업 285,648 325,865 349,380

(비중) (8.7) (9.1) (9.2)



□ 통계 공표시점

   ○ 투입자료가 완료되는 기점으로 기준시점과는 2년 8개월 소요

□ 통계 투입자료의 결과값 발표시기 이후 4개월 이후 공표로 작성기간 단축 쉽지 않음

   ○ 주요국가 자료와 비교해도 국내 통계의 시의성은 양호함
   - 최근 통계작성연도는 2021년 8월(2019년기준)자료를 발표했으나, 해외 주요국 통계자료

는 2018년도 기준 작성

 2-2. 공표일정

□ 정보통신기술산업 통계 및 관련 통계는 매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통계포

털인 ITSTAT,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

   ○ 매년 3월 ICT관련 통계의 공표일정 제공 및 통계 제공
   - www.itsta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 홈페이지) 
   - www.gokea.org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홈페이지)
   ○ 최근 통계 공표시점은 2021년 8월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분류체계 개편

   ○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는 그동안 3차례의 분류체계를 개편
   -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는 국제산업분류기준 개편 및 국내 KSIC산업 재개정과 OECD 

ICT범위 변경에 따른 개편



 3-2. 시계열 비교성

□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변동에 따른 큰 변화가 있을시

세분류에서의 이전 통계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

   ○ 통계 항목에 대한 단절이 아닌 통계범위의 단절이 발생되어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용자들에 대해 발생원인 제시

   - 2006년 ISIC 3.0 → ISIC 4.0 재개정과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 2007년 9차개정 실시로
정보통신기술산업 분류에서 세분류의 1:N, N:1의 연계기준 변경으로

   - 이전 자료와 일부 세분류 비교지표 단절

 3-3. 국가간 비교성

□ 각국의 분류기준이 일부 상이하며 국가 간 통계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워, OECD

의 STAN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비교

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ICT실태조사

   ○ ICT실태조사 : (목적) 우리나라 ICT산업의 사업별, 지역별 시장규모와 시장현황을 조
사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의 경영전략 기초자료 활용

   - (조사주기) 연간
   - (조사분류) ICT통합분류체계
   - (모집단) ICT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3만5천여개 사업체
   - 전수조사/소프트웨어(5인미만) 표본조사, 일부부문 통계 인용
   - (조사항목) ICT사업체의 총매출액, 종사자수, 자본금, 영업비용, 유무형자산 등 세부항목 

24개항목 조사
   ○ ICT실태조사와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조사는 분류범위의 생산값의 차이 발생
   - (분류차이) ICT실태조사는 ICT산업의 국내 정책목적에 맞게 광의의 범위 사용
    · 응용기반기기, 디지털콘텐츠, 방송서비스 등 포함
    · 분류에 대한 비교표는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보고서 참조
   - (생산액차이) ICT실태조사는 주요정책항목으로 쓰이고 있는 품목 조사값의 합계값을

사용



 3-5. 작성주기 차이에 의한 통계의 일관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ICT주요품목동향조사

   ○ ICT주요품목동향조사 : (목적) ICT관련 사업체의 월별, 생산·수출 등을 시의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기업 경영계획 및 정부 정책개발 수립·추진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주기) 월간
   - (조사분류) ICT통합분류체계
   - (모집단) ICT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3만5천여개 사업체
   - (표본방법) 수정절삭법, 계통추출
   - (조사항목) ICT사업체의 품목 매출액, 수출액, 내수액 등
   ○ ICT주요품목동향조사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조사는 분류범위의 생산값의 차이 발생

   - (조사주기) ICT주요품목동향조사 월간,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연간
   - (조사분류) ICT주요품목동향조사는 ICT통합분류,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는 특수분류
    · 응용기반기기, 디지털콘텐츠, 방송서비스 등 포함
   - (생산액차이) ICT주요품목동향조사는 품목분류로 주요정책항목으로 쓰이고 있는 품목

조사값 사용

4. 접근성 및 명확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경로와 유형 및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포털서비스 : www.itstat.go.kr : 보고서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홈페이지 : www.gokea.org : 보고서
   - 전자산업정보 → 산업통계 →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 국가통계포털 : www.kosis.kr : DB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교통정보통신 →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4-2. 연락처 정보

□ 통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정책실
   ○ 연 락 처 : 02-6388-6171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 설명자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gokea.org)
   - 전자산업정보 → 산업통계 → 이용자안내 →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 통계청 통계설명DB(www.meta.narastat.kr) : 통계설명자료
   ○ 보고서간행물
   - 개요 : 주요 용어들 설명자료 및 주요연혁, 분류변동 등 수록

5. 비밀보호 및 보안

 5-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데이터 수집부터 통계청 MDSS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메타데이터 가공 자료를 수집

하여, 사업체 식별자료의 수집, 처리, 보관 비밀보호가 이루어짐

 5-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종사자규모별, 출하액규모별 통계작성시 세분류단에서 2개 이하의 사업체의 경우 발

표시 사업체 식별가능성이 있어 (...) 대체

 5-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통계청 MDIS시스템 보안 접근, ID제한적으로 부여받아 활용



Ⅵ.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업무 담당부서 및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위탁)

   ○ 부서명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정책실
   ○ 인 원 : 2명(2021.12월기준)

직급 통계업무 담당년수 인원수 업무

실장 18년 1 ICT통계 총괄

과장 1년 1 자료수집 및 통계 작성

□ 통계작성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

   ○ 통계작성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는 통상적인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변겨

되는 경우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 및 동 시행 세칙의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 실제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작성, 보유하고 있는

관련 매뉴얼도 함께 인수인계

   - 또한, 통계별 작성시 정·부를 구분하여 인력이동시에도 부를 활용한 인수인계

2. 통계위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기관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위탁

   ○ 위탁 업무 : 조사기획, 자료 수집, 처리, 분석, 통계의 공표 등을 위탁
   - 조사기획 단계, 자료수집 후 처리 과정, 통계 공표전 자료 검토

3. 자료처리 시스템

□ 통계청 MDIS시스템을 통한 자료 처리

   ○ 통계처리는 엑셀, SAS를 활용하여 통계 자료 수집, 처리

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시행령을 시행하여 각 통계 작성과정, 활용, 통계 품

질 개선 발전계획을 시행령을 통해 수립

   ○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18.1.1시행) 제5조에 따라

매년 “ICT 통계조사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효율적,

체계적인 작성·보급 및 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방송통계조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제10조의 정보통신·방송통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성내용) ICT 통계발전방향 및 ICT 각 분야별 통계조사의 목표, 추진전략, 세부시행
방안, 추진일정 등

   ○ (적용범위) ① 우리부,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작성하는 정보

통신․방송통계 ② 우리부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아 ICT통계를 작성하는 법인․단체


